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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개요 . Ⅰ

감정평가 목적1.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판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   “ ” (

지 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매 임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 ( ) .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2.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 5 1 “ ” , 「 」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9 2「 」 2023.12.01

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10 1「 」 

일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2023.11.30. ~ 2023.12.01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 방법5. 

가 평가방식.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1)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2) : , 

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3) : 

나 토지   .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을 근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14 1「 」 

방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적용 평가방법     2)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1) : 3 1「 」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

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 , ( )補正

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2) :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등( ), , 事情補正

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감정평가에 (3) : 3 , 「 」 「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 한 12 14 ( )算定」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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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확정6. 

가 토지의 개요                         .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

공시지가

원( / )㎡

1

남양주시

호평동

422

답 93

건축 

허가지, 

법면, 

도로 

예정지

등

자연녹지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244,300

2

남양주시

호평동

422-4

임야 926 자연녹지
부정형

완경사
38,000

3

남양주시

호평동

422-5

임야 1,076 자연녹지
부정형

완경사
45,400

4

남양주시

호평동

422-6

임야 430 자연녹지
사다리

완경사
66,800

5

남양주시

호평동

422-7

임야 1,581 자연녹지
부정형

완경사
66,800

6

남양주시

호평동

422-8

임야 7,007 자연녹지
부정형

완경사
55,800

기타 참고사항7. 

가 대상 토지는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중인 토지로서 허가상 대지면적과   . , 

그 외 도로예정지 등 법면부지 포함 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허가지에 따라 토지 조         ( ) , 

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토지조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허가사항 등은 건축     

행정시스템 세움터 및 관할지자체 건축허가팀에 문의하였는 바 추후 건축사항 변     “ ” 

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집행 및 참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건 토지 조성을 위한 축대 등은 본건의 부합물로 보아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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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건 건축허가지 중 일부는 사용승낙서를 통하여 타인소유토지 호평동 일부와  . ( 420) 

연계하여 개발 건축허가번호 하고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구적도에      ( 9 ~ 11) , 

의하면 본건토지와 연계하여 건축허가시 포함된 호평동 번지의 면적은 택지부분이       420

이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으로 본건 건축허가상 대지면적 건축행정시        89 , 157 (㎡ ㎡

스템 세움터 등 확인 과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구적도상 택지면적   “ ” ) 7,940 7,900  ㎡

이 상이하여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구적도상 택지면적 을 기준하되 타인소    7,900 , ㎡ ㎡

유토지부분 를 제외한 을 택지면적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89 7,811㎡ ㎡

랍니다  .

라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협약서 및 구적도 등에 따르면 기호 의 일부 는 호   . 6 (373 )㎡

평동 소유자와 교환예정으로 본건 채권기관에 담보제공시에도 교환면적을 제외420 , 

하였으나 본 경매평가시에는 귀제시목록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제, 

한 등 추가사항이 없어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호 전체면적을 평가하되 지상에 축6 , 

대 주차장 등 가 소재하고 현황 인접토지 호평동 과 연결하여 축대 등을 조성하( ) ( 420)

였고 본건 건축허가사항 구적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컨대 타인소유로 판단되는 바, , ,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제한받는 경우 토지단가를 토지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

는 바 경매집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건 토지의 지적은 측량성과도에 의한 것이 아닌 지적공부에 의하고 지적경계는       . 

주위 지형 지물 주위 토지이용상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지적경계   , , , , 

및 그에 따른 현실이용상황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경매 참여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본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중에 있는 토지로서 경매참여자는 건축허가   . ,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재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허가사항변경 등에        , 

따라 가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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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축허가사항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확인  . ( “ ” )

건축허가        1) 1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건축과 신축허가2011- - -231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8

대지면적( )㎡ 332 주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

건축면적( )㎡ 65.98㎡ 연면적( )㎡ 240.28

건축허가        2) 2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0- - -8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8, 422-4, 422-5, 422-7

대지면적( )㎡ 3,211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593.4㎡ 연면적( )㎡ 1,598.4

건축허가      3) 3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0- - -10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8

대지면적( )㎡ 914 주용도 제 종근린생활시설2

건축면적( )㎡ 177.42㎡ 연면적( )㎡ 563.46㎡

건축허가    4) 4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0- - -11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7

대지면적( )㎡ 298 주용도 제 종근린생활시설1

건축면적( )㎡ 59.19㎡ 연면적(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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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5) 5

건축허가    6) 6

건축허가    7) 7

건축허가    8) 8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0- - -12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7

대지면적( )㎡ 497 주용도 제 종근린생활시설1

건축면적( )㎡ 65.82㎡ 연면적( )㎡ 110.28㎡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0- - -13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6

대지면적( )㎡ 428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59.34㎡ 연면적( )㎡ 179.73㎡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2- - -11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 422-8

대지면적( )㎡ 522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101.62㎡ 연면적( )㎡ 314.21㎡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2- - -12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 422-8

대지면적( )㎡ 617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101.62㎡ 연면적( )㎡ 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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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9) 9

건축허가   10) 10

건축허가   11) 11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2- - -14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8, 420, 422-4

대지면적( )㎡ 420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65.86㎡ 연면적( )㎡ 206.25㎡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2- - -15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0, 422-8

대지면적( )㎡ 330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65.98㎡ 연면적( )㎡ 200.96㎡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도시건축과 신축허가2022- - -16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0, 422-8

대지면적( )㎡ 371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 71.14㎡ 연면적( )㎡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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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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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산출. Ⅱ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1.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14「 」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 · 

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한 후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 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대상토지, 

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 선정1) 

 공시기준일 [ : 2023.01.01]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본건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중에 있는 토지로서 본건 지목은 임야 답이나 현, 

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14 2 1「 」 

하는 표준지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 ,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 비고

A

남양주시

호평동

585

전 364 전
자연 

녹지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26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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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점수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 군14 2 2 ·「 」 

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년 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년 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2023 11 2023 10 .※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100/100=1.000)

마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1) 

기   간
남양주시 변동률(%)

비    고
녹지지역

2023.01.01 ~ 2023.10.31 1.845 년 월 누계치2023 10

2023.10.01 ~ 2023.10.31 0.243 년 월분2023 10

2023.01.01.~ 2023.12.01
2.092

(1.02092)

( 1 + 0.01845 ) * ( 1 + 

0.00243 * 31/31 )

 1.02092≒ 

구분

조건 항 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포장 보도 , ,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 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의 거리 및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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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2)  

본건

기호

비교

표준

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건축허가지

이주왕( 1

및 

교환예정 

부지)

A 0.98 1.00 1.00 1.10 1.20 1.00 1.294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열세하나 획( , ) , 

지조건 건축허가지로 토지조성의 정도 등 고려시 우세 행정조건 건축허( ), (

가를 득함 등 에서 우세임) .

건축허가지

이주왕( 2)

A 0.98 1.00 1.00 1.15 1.20 1.00 1.352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열세하나 획( , ) , 

지조건 건축허가지로 토지조성의 정도 등 고려시 우세 행정조건 건축허( ), (

가를 득함 등 에서 우세임) .

구분

조건 항 목 세항목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 , , , 

거리 및 편익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 , , , 

자루형 획지 맹지, 

방위 고저 경사지, ,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 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 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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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14 2 5「 」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 

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

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합니

다.

건축허가지

이숙현( )

A 0.98 1.00 1.00 1.20 1.20 1.00 1.411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열세하나 획( , ) , 

지조건 건축허가지로 토지조성의 정도 등 고려시 우세 행정조건 건축허( ), (

가를 득함 등 에서 우세임) .

건축허가지

다임개발(

1)

A 0.98 1.00 1.00 1.20 1.20 1.00 1.411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열세하나 획( , ) , 

지조건 건축허가지로 토지조성의 정도 등 고려시 우세 행정조건 건축허( ), (

가를 득함 등 에서 우세임) .

건축허가지

다임개발(

2)

A 0.98 1.00 1.00 1.20 1.20 1.00 1.411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열세하나 획( , ) , 

지조건 건축허가지로 토지조성의 정도 등 고려시 우세 행정조건 건축허( ), (

가를 득함 등 에서 우세임) .

건축허가지

다임개발(

3)

A 0.98 1.00 1.00 1.20 1.20 1.00 1.411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열세하나 획( , ) , 

지조건 건축허가지로 토지조성의 정도 등 고려시 우세 행정조건 건축허( ), (

가를 득함 등 에서 우세임) .

도로 

예정지, 

법면부지

A 0.98 1.00 1.00 1.10 1.20 0.33 0.427

의견
본건은 도로예정지 및 법면부지 등으로서 토지이용상의 제한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행정요인에서 건축허가지 대비 을 적용하였음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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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를 근거하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 건설14 2 5 (「 」 

부토정 및 대법원 판례 두 두30241-36538,1991.12.28) (01 3808,2003.02.28, 00 1010

등에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6, 2002.03.29)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3) 

   가 격차율 산정 산식  ) 

    

나 사례자료 )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 , KAIS ] 

                    

격차율 기준시점( ) ≒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

호
구분

기준

시점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단가

원( / )㎡

선정

여부이용상황

가 담보 2023.05.08
호평동 

5**-**

자연녹지

전 560,000 선정
전

나 담보 2023.05.03
호평동

5**-**

자연녹지

임 805,000 -
주거나지

다 담보 2023.05.09
호평동

5**-**

자연녹지

대 922,000 -
주거용

라 경매 2021.04.02
호평동

산**-*

자연녹지

임 1,090,000 -
허가지 건축중( )

마 담보 2023.03.28
호평동

5**-**

자연녹지

답 1,280,000 -
건축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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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차율 산정)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 유사토지 호가수준  (1) 

구분 기호 단가
원( / )㎡ 시점수정*2) 지역요인*3) 개별요인*4)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가 560,000 1.01468 1.000 0.983 558,561

2.046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A 267,400 1.02092 1.00 1.000 272,994

선정사유*1)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의 비교가능성이 , 

높은 사례를 선정함.

시점수정*2) 남양주시 녹지지역 (2023.05.08. ~ 2023.12.01) 1.01468

지역요인*3)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요인*4)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  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15 0.90 0.95 1.00 1.00 1.00 0.983

의견
표준지는 사례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에서 우세하나 ( , )

접근조건 인근 교통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과의 접근성( ), 
환경조건 인근토지 이용상황 등 에서 열세임( ) .

구분
호가수준 위치 지세 접근성 등에 따라 ( , , 

가격차등 있음)

본건 인근 자연녹지지역내 대지 원 내외 수준임1,000,000 / .㎡ 

본건 인근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허가지 원 수준임850,000 ~ 950,000 / .㎡ 

본건 인근 세로변 농지 원 내외 수준임5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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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부동산의 낙찰가율 통계 태인 최근 년 기준 (2) ( KAIS , 1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3)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본건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1)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종, , 

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공시지가
원( /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건축허가지
이주왕( 1

및 교환예정 
부지)

267,400 1.02092 1.000 1.294 2.04 720,639 721,000

건축허가지
이주왕( 2) 267,400 1.02092 1.000 1.352 2.04 752,939 753,000

건축허가지
이숙현( ) 267,400 1.02092 1.000 1.411 2.04 785,797 786,000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2.04

지역 용도 낙찰가율(%)

남양주시

대지 86.22

전 79.42

임야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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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2) 

건축허가지
다임개발( 1) 267,400 1.02092 1.000 1.411 2.04 785,797 786,000

건축허가지
다임개발( 2) 267,400 1.02092 1.000 1.411 2.04 785,797 786,000

건축허가지
다임개발( 3) 267,400 1.02092 1.000 1.411 2.04 785,797 786,000

도로예정지
등 267,400 1.02092 1.000 0.427 2.04 237,800 238,000

기  호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 )㎡ 시산가액 원( ) 비  고

건축 
허가지
이주왕( 1)

2,463 721,000 1,775,823,000

건축허가득하고 
토목공사중인 

토지

건축 
허가지
이주왕( 2)

3,211 753,000 2,417,883,000

건축 
허가지
이숙현( )

914 786,000 718,404,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1)

428 786,000 336,408,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2)

497 786,000 390,642,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3)

298 786,000 234,228,000

교환 
예정지 373 721,000 268,933,000

인접필지와 
연계하여 

제시외축대 주차(
장 등 등 소재)

도로 
예정지
및 법면

2,929 238,000 697,102,000

합계 11,113 6,839,4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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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2.   

가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

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 , 

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거래사례 선정     .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 및 물적 유사성이 있고 시점수정 사정보정 지역요인 , ,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하고 중개거래된 하기 거래사례 가 를 비교사례로 선정( )

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 KAIS]  

         

    

다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

래사례로서  판단됩니다.(1.00)

기
호

거래
상태 거래시점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
( )㎡

단가
원( / )㎡

비고

이용상황

㉠
중개 

거래
2022.01.25

호평동

5**-**

자연녹지
임 507 1,053,254 선정

주거나지

㉡
중개 

거래
2022.10.10

호평동

5**-*

자연녹지
임 317 1,198,000 -

주거나지

㉢ 직거래 2023.07.20
호평동

4**-*

자연녹지
임

110
지분  (

거래)
554,545 -

건축허가지

㉣ 직거래 2022.06.25
호평동

5**

자연녹지
전 1,091 605,004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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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점수정 남양주시 녹지지역. (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년 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년 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2023 11 2023 10 .※ 

마 지역요인.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1.00)

바 개별요인 비교. 

거래
사례

기간
지가변동률

(%)
비고

㉠ 2022.01.25.~ 2023.12.01
6.160%

(1.06160)

( 1 + 0.00517 * 7/31 ) * ( 1 + 

0.00410 ) * ( 1 + 0.00448 ) * ( 1 

+ 0.00390 ) * ( 1 + 0.00358 ) * ( 

1 + 0.00413 ) * ( 1 + 0.00378 ) * 

( 1 + 0.00442 ) * ( 1 + 0.00242 ) 

* ( 1 + 0.00234 ) * ( 1 + 0.00241 

) * ( 1 + 0.00241 ) * ( 1 + 

0.01845 ) * ( 1 + 0.00243 * 31/31 

)

 1.06160≒ 

본건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건축허가지

이주왕( 1

및  

교환예정지)

㉠ 0.97 1.00 1.00 0.67 1.00 1.00 0.650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획지조건 형상 면( , ), ( , 

적 조성의 상태 등 에서 열세임, ) .

건축허가지

이주왕( 2)

㉠ 0.97 1.00 1.00 0.70 1.00 1.00 0.679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획지조건 형상 면( , ), ( , 

적 조성의 상태 등 에서 열세임,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1)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 , ,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기호
사례단가

원( / )㎡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건축 허가지
이주왕( 1

및 
교환예정지)

1,053,254 1.000 1.06160 1.000 0.650 726,787 727,000

건축 허가지
이주왕( 2) 1,053,254 1.000 1.06160 1.000 0.679 759,213 759,000

건축 허가지
이숙현( ) 1,053,254 1.000 1.06160 1.000 0.708 791,639 792,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1~3)

1,053,254 1.000 1.06160 1.000 0.708 791,639 792,000

도로예정지 
및 법면

1,053,254 1.000 1.06160 1.000 0.214 239,281 239,000

건축허가지

이숙현( , 

다임개발1~

3)

㉠ 0.97 1.00 1.00 0.73 1.00 1.00 0.708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 획지조건 형상 면( , ), ( , 

적 조성의 상태 등 에서 열세임, ) .

도로 (

예정지, 

법면부지)

㉠ 0.97 1.00 1.00 0.67 0.33 1.00 0.214

의견
본건은 도로예정지 및 법면부지 등으로서 토지이용상의 제한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행정요인에서 건축허가지 대비 을 적용하였음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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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2) 

기  호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 )㎡ 시산가액 원( ) 비  고

건축 
허가지
이주왕( 1)

2,463 727,000 1,790,601,000

건축허가득하고 
토목공사중인 

토지

건축 
허가지
이주왕( 2)

3,211 759,000 2,437,149,000

건축 
허가지
이숙현( )

914 792,000 723,888,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1)

428 792,000 338,976,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2)

497 792,000 393,624,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3)

298 792,000 236,016,000

교환 
예정지 373 727,000 271,171,000

인접필지와 
연계하여 

제시외축대 주차(
장 등 등 소재)

도로 
예정지 
및 법면

2,929 239,000 700,031,000

합계 11,113 6,891,4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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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의 결정3. 

 

가 시산가액.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12「 」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이나 거래당사

자 간의 정보불균형 거래의 필요성과 협상력 차이 등의 이유로 변동성이 있는 가격으, 

로서 안정성이 높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건의 평가목적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시산가액 원( )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6,839,423,000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6,891,456,000 -

기  호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 )㎡ 시산가액 원( ) 비  고

1~6 11,113 - 6,839,423,000

일단으로 
건축허가지, 

도로예정지 법면 , 
등

합계 11,113 6,839,4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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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Ⅲ

감정평가액 1. 

결정의견2. 

본건 토지는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자연녹지지역내 단독주택 및 제 종 및 제 종근린생활1 2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인 토지 및 제외지 등 도로예정지 및 법면부지 (

등 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토지 )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기  호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 )㎡ 시산가액 원( ) 비  고

건축 
허가지
이주왕( 1)

2,463 721,000 1,775,823,000

건축허가득하고 
토목공사중인 

토지

건축 
허가지
이주왕( 2)

3,211 753,000 2,417,883,000

건축 
허가지
이숙현( )

914 786,000 718,404,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1)

428 786,000 336,408,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2)

497 786,000 390,642,000

건축 
허가지
다임개발(

3)

298 786,000 234,228,000

교환 
예정지 373 721,000 268,933,000

인접필지와 
연계하여 

제시외축대 주차(
장 등 등 소재)

도로 
예정지  
및 법면

2,929 238,000 697,102,000

합계 11,113 6,839,4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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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2,463답 자연녹지지역 931 경기도 422 건축허가지1721,000 1,775,823,000

남양주시 토지조성중

호평동 (이주왕1)

3,211임야 자연녹지지역 9262 경기도 422-4 건축허가지2753,000 2,417,883,000

남양주시 토지조성중

호평동 (이주왕2)

914임야 자연녹지지역 1,0763 경기도 422-5 건축허가지3786,000 718,404,000

남양주시 토지조성중

호평동 (이숙현)

428임야 자연녹지지역 4304 경기도 422-6 건축허가지4786,000 336,408,000

남양주시 토지조성중

호평동 (다임개발)

497임야 자연녹지지역 1,5815 경기도 422-7 건축허가지5786,000 390,642,000

남양주시 토지조성중

호평동 (다임개발)

298임야 자연녹지지역 7,0076 경기도 422-8 건축허가지6786,000 234,228,000

남양주시 토지조성중

호평동 (다임개발)

373 건축허가지7721,000 268,933,000

(제시외축대

등 소재)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

제한받는경우

:@500,000

2,929 도로예정지238,000 697,102,000

법면부지

등

합   계 \6,839,423,000.-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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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판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46번국도

도로월편으로 호평택지지구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임야 및 농지에서 전원주택 등으로의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6토지는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에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개발지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예정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6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호 2 ~ 6은 준보전산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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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조성을 위한 축대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으며, 본건 기호 6 일부

교환예정지에 소유자 미확인 제시외축대(주차장 등)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공부상 지목은 '답' 및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에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본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에 있는 토지로서, 경매참여자는 건축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재확인 하시기 바람.

 

-본건 건축허가사항상 타인소유토지(호평동 420) 일부에 대하여 인접토지와 연계하여 택지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일부 도로예정지로 사용중이며, 채권자가 제출한 구적도, 사용승낙서,

협약서상 본건 기호 6 일부(373㎡)는 호평동 420 소유자와 교환예정으로, 본건 채권기관에

담보제공시에도 교환면적을 제외하였으나, 본 경매평가시에는 귀제시목록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제한 등 추가사항이 없어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호 6 전체면적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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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외

JM감정평가사사무소



231122-1-10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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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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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위성사진

기호2 위성사진

기호3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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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 위성사진

기호5 위성사진

기호6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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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경 기호 5

기호 4 기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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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기호 6외

기호 6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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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5 기호 6외

기호 6 기호 6(교환예정부지상 제시외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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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 도로예정지

도로예정지 타인소유토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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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 등

도로예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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